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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인권, 평등 등 보편적 가치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문화교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서울특별시의 국

제적 위상 제고’를 목적에 추가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범위에

대학을 포함하여, 서울형 국제문화교류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참

여 주체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에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추가하여 국제문화

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함(안 제1조)

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범위에 ‘대학’을 명시하여 참여 주체를 확대

함(안 제6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외교법」제2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2조








